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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이 정책보고서는 2008년 2월 “숭례문 화재 참사”를 계기로 하여 작성되었음. 

보고서는 2008년 9월 중순부터 10월 초까지 20일 동안 전국의 주요 목조 문화재 

7~8곳(서울 동묘, 문묘, 환구단, 경기도 화성 용주사, 수원 화성 행궁, 전라남도 해남 

미황사, 순천 선암사)을 현장 답사하고, 문화재청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과 목조 문

화재 방재 관련 전문가들을 만나는 과정을 거쳐 제작되었음.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방염제’는 주요 목조문화재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에 화재의 확산을 지연시키

고, 발화를 억제하는 성능을 지닌 화학약품임. “방염제 도포 사업”은 이러한 방염제를 

전국의 주요 목조문화재에 뿌려 화재를 방지할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임. 

그런데, 방염제 도포 사업은 사업 초기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문제가 되어 왔음. 

핵심적인 문제는 세 가지임. 

첫째는 약품의 문제임. 방염제 도포제로 사용되는 약품은 1984년부터 약품제조사인 

(주)공신개발에 의해 독점 공급되고 있는 “DimefoxⅢ”라는 약품인데, 이 약품은 ▲단

청의 색상을 변색시키고(백화현상 : 단청색을 하얗게 만드는 것), ▲단청을 뜨게 만드

는가 하면(박락현상), ▲습기를 빨아들이는 성질이 있어 주요 목조문화재를 훼손시키

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 

두 번째는 DimefoxⅢ가 이처럼 문제를 지닌 약품임에도 불구하고 독점 공급돼 왔

으며, 이러한 독점으로 인해 법적 무자격자인 약품 개발사가 도포 시공권까지 불법 

점유(강탈)함으로써 불량시공 등 갖가지 폐해가 발생해 왔다는 것임. 



세 번째는 당국인 문화재청의 무사안일한 행정임. 문화재청은 2002년 국정감사 등

으로 인해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축소, 방조, 묵인해 왔으며, 사

업의 문제점을 시정해야 할 시기를 놓쳐버렸음. 그로 인해 숭례문 화재 같은 대형 참

사가 야기되는 불상사를 자초하고 말았음. 

2004년에 방염제를 도포한 숭례문의 경우, 방염제로 인한 훼손 우려 때문에 발화지

점으로 추정되는 서까래에는 방염제를 도포하지 못한 채 기둥 이하에만 방염제가 뿌

려졌음. 뿐만 아니라, 경쟁 입찰을 통해 도포 시공권을 따낸 A업체의 시공권을 약품 

개발사가 불법 점유하여 도포 시공을 한 것이 보고서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음. 

결론적으로 숭례문 화재 참사는 문화재청이 수년간 방염제 약품의 문제점과 시공권 

불법 점유 등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방조, 묵인해 온 결과로 인해 빚어

진 것으로, 사실상 예견돼 있었던 것이나 다름없음. 

본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향후 목조문화재 방염제 사업이 제대로 시

행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음.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첫째는 방염제 약품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신약 개발에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것임. 

둘째는 연간 4억원(지방비 포함 8억원)에 불과한 방염제 도포 사업 예산을 두 배 

이상 확대해야 한다는 것임. 

셋째는 방염제 도포 사업이 ▲좋은 성능의 약품으로 ▲고유의 사업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약품 제공업 및 시공업체들 간 선의의 경쟁이 이뤄질 수 있

도록 유도하며, ▲이를 위해 “방염제 도포사업 지침”의 전면 개정 등 관련 정책 시스

템을 전면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것임. 

넷째는 현재까지 방염제로 인해 훼손된 목조 문화재의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

을 세우는 한편으로, 그 동안 이 사업과 관련하여 어떤 편법, 불법 사례가 있었는지 

엄정하게 조사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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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을 펴내며 

2008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지난 2월 발생한 숭례문 화재는 저에게도 꽤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보 제1호라는 숭례문이 어떻게 저리도 허무하게 불타버릴 수 있는지 도

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소방센터가 800m밖에 안 떨어진 수도 서울 

도심 한 복판에서 우리나라 제1의 문화재라는 숭례문이 화재로 무너져 내렸는데,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무언가 깊은 사연(?)이 있지 않고서는 정말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생각

을 저는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지연시킬 

수는 없었을까?’ 하는 데 이르자 불현듯 어떤 의욕이 일었습니다. 이 보고서가 바로 그 

의욕의 결과물입니다. 

처음에는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전반을 다뤄볼 요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숭례문 화

재의 몇 가지 원인들이 밝혀지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최초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곳에, 화재 발생 초기에 발화와 화재 확산을 지연시키는 약제인 방염제가 도포돼 있지 

않았다는 언론 기사를 읽으면서 ‘방염제’ 도포 사업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를 살펴보겠다는 쪽으로 마음을 바꿔 먹게 되었습니다. 

일단 마음이 정해지자 여기저기서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문화

재청 관계자들과 방염제 관련 전문가들을 만나고, 몇몇 사찰들을 둘러보면서 정말 문제

가 많은 사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귀로 직

접 들은 문제점을 이 보고서에 차곡차곡 담았습니다. 나름대로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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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제기와 대안제시가 얼마나 정책에 반영될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하지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보좌진과 함께 현장을 직접 챙기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 문화재를 보존하고 가꾸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한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작지 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보고서가 그런 현장지향적 정책 보고서의 모범적 사례 중 하나로 

자리매김되기를 기대합니다. 저 또한 이러한 기대에 부합하는 현장지향적 정책을 바탕

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신 전문가 선생님들과 문화재 현장

의 숨은 일꾼들, 그리고 저를 대신해 현장을 누비느라 힘들었을 보좌진들께 깊은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분들의 참된 뜻이 오롯이 정책에 스며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10월

국회의원 최 문 순

(민주당 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



2008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3 

Ⅰ 보고서 개요

1. 발간처

국회의원 최문순(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 보고서 제작 기간 및 장소

1) 기간 

2008년 9월~10월 중 20일 간

2) 장소 

경복궁, 숭례문, 수덕사, 미황사(해남), 선암사, 용주사(화성), 수원화성, 문묘 등 주요 

목조 문화재 7~8곳 현장 답사

3. 보고서 제작 목적

 ㅇ 2008년 2월 발생한 숭례문 화재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의 문화재 참사였음. 

숭례문 화재로 인해 우리 국민 모두는 치유하기 힘든 마음의 상처를 입었으며, 대

한민국은 수도 서울 한복판에 위치해 있는 국보 1호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한 ‘3류 

문화국가’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되었음. 

 ㅇ 숭례문 화재 참사는 문화재의 소중함과 가치를 다시 한 번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우리 국민 모두가 문화재 보존을 위한 대대적 예산확충과 문화재 

보존시스템의 대대적 개편 등 획기적인 문화재 정책의 전환을 요구하는 시발점이 

되었음. 이에 발맞추어 문화재청을 비롯한 정부 당국도 화재 원인 규명, 복원계획 

마련,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으로 긴박한 움직임을 보였음. 

 ㅇ 그러나,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에 목격되고 있는 문화재 정책의 전개 양상과 목조

문화재 보존정책의 현실은 문화재에 대한 철학적 빈곤과 의지의 박약함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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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이명박 정권은 정권 출범 직전에 터진 숭례문 화재 참사의 교훈을 벌써 잊은 듯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정책에는 별로 관심을 쏟고 있지 않음. 숭례문 참사가 일

어난 것이 불과 8개월 전임에도 문화재 보존을 위한 대대적 예산확충도, 문화재 보

존 체계의 획기적 개편도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임. 

 ㅇ 이런 상황에서 문화재, 그 중에서도 목조 문화재 보존을 위한 핵심 기초사업의 하

나인 ‘방염제 도포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찾아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문방위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매우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음.

 ㅇ 더구나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방염제 도포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문화재 전문가들의 지적도 적지 않았음. 

 ㅇ 이에 본 보고서를 제작하여 목조 문화재 방염제 도포 사업의 현실을 살펴보고 문

제점과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함. 

4. 자료집 제작 과정 

1) 제작 일정

~ 9.15 : 기획안 확정

~ 9.20 : 기초 자료 수집 및 분석

관련기관 및 인물 파악 및 연락

(문화재 전문가, 답사예정 문화재 소재지 등)

9.22 ~ 26 : 현장 답사(촬영, 인터뷰)

9.29 ~ 10.2 : 보고서 내용 완성 및 보고(질의서 작성)

~10.4 : 보고서 편집 및 제작 의뢰, 예산 확보

~10.5 : 보고서 발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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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답사 일정 표

방문일

(’08년)
소재지 지정별 문화재명

도포

년도
비고

09/23(화) 서울 종로 보물 142 서울동묘 2004년 　시위로 인해 답사 불가

09/23(화) 서울 종로 보물 141 서울문묘 2005년
방염제 도포사업을 실시한 

지 3~4년 정도가 경과한 수

도권 인근의 목조문화재

09/23(화) 서울 중구 사적 157 환구단(원구단) 2004년

09/23(화) 경기 수원 사적 3 화성, 5.74km 2004년

09/23(화) 경기 화성 국보 120 용주사 범종 2006년

09/25(목) 전남 해남 보물 947 미황사 대웅전 2000년

방염제로 인한 습기로 인해

3년이 넘도록 대웅전 사용에 

애로를 겪음

09/26(금) 전남 순천 보물 1131 선암사 대웅전 2007년

공신개발㈜ 약품(DimefoxⅢ) 

미 사용으로 인한 소송이 진

행 중이라는 소문이 있음

※ 부석사 무량수전은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에서 답사를 대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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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방염제 도포 사업의 현황

1. 방염제 도포 사업의 중요성

 ㅇ 방염제 도포 사업은 “국보, 보물 등 중요목조문화재를 화재발생시 초기단계에서 화

재 확산을 지연시키고, 흰개미 등 충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1) 실시되는 사업임

 ㅇ 우리의 경우, 조선시대의 ‘숭유억불’ 정책과 일제 강점기, 전쟁 등으로 인해 중요 

목조 문화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사찰이 도심이 아닌 깊은 산중에 있음. 따라

서 화재발생 시 초기 단계에서 화재확산을 지연시키는 방염제 도포 사업은 사찰 방

재시스템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ㅇ 이러한 중요성으로 인해 문화재청에서는 1984년부터 방염제 도포사업을 시행해 왔

으며, 그 동안 3,043동의 목조문화재에 대한 방염제 도포 사업비를 지원해 왔음. 

 ㅇ 그러나, 잘못된 방염제 도포 사업으로 인해 발생 초기에 화재를 지연시키지 못해 

대형 참사로 이어진 숭례문 화재참사의 교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방염제 도포 

사업은 ▲문화재를 훼손시키지 않으면서도 ▲발생 초기에 화재를 지연시키는 성능

을 지닌 방염제 약품을 ▲제대로 된 도포 지침에 맞춰 시행한다면 “목조 문화재 보

존”이라는 사업의 고유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을 경우

에는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를 내게 되는 대표적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1) 문화재청,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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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별 주 요 내 용

1984년
방염제 도포사업 시작

 - 문화재청 직영사업으로 추진

1992년

방염약제 시험

 - 시험기관 : KIST

 - 대상 : 공신개발 다이메폭스(Ⅱ), 태화화학공업사 카비놀-W

 - 결과 : 카비놀보다 다이메폭스의 문제점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남. 문

화재청은 각각의 문제점을 보완 후 재시험토록 권고함.

1996~

1997년

방염약제 시험(92년 시험결과를 보완한 후 재시험 실시)

 - 기간 : ’96.11.1 ~ ’97.10.20

 - 대상 : 공신개발 다이메폭스Ⅲ

 - 결과 : 침투성, 내후성, 내공해성, 방염성이 우수하고 백화현상이 발생

치 않음.

2000년 송광사 국사전, 영산전, 약사전 방염제 시공

2002년

지적사항 조치내용

• 방염제 도포업체인 공신개발(주)이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한 수리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무자격업자임.

• 문화재보호법 제18조에 의거 문화

재수리업자로 등록된 업체를 선정토

록 공사입찰 공고

• 2000년 실시한 방염제 도포 결과, 

시공사의 과다도포로 송광사 등 일

부 목조문화재 훼손

• 시공사인 공신개발(주)로 하여금 과

다 도포한 부분을 닦아내고 열풍건

조기를 사용하여 서서히 건조시킴

국감 지적사항(정병국 의원)

<표> 방염제 도포 사업의 연혁(자료 : 문화재청, 부분 편집)

2. 방염제 도포 사업의 역사

ㅇ 방염제 도포 사업은 1984년부터 시행되었음. 

ㅇ 이 사업은 시행 초기부터 2003년까지는 문화재청 직영사업으로 추진되다가 2004년

부터는 지자체 국고보조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ㅇ 방염제 도포 사업의 연혁2)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음. 

2) 자료 :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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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방염제 도포사업시 도포간

격을 2일 이상 충분히 건조한 후 재

도포하는 등 철저한 현장관리와 사

후점검토록 조치

• 방염제 부실 시공 관련자 법률적 제

재 조치 필요

• 문화재보호법 제18조의5 제4호에 

의거 업무정지 1개월 처분

2003

방염제 도포사업 입찰참가자격조건 변경

 - 변경내용 : 보존처리기술자 또는 보존과학공(보존처리공)을 보유한 자 

→ 문화재수리업자 중 보존과학업에 등록한 자3)

 - 사유 : 2002년 국감 지적사항 반영

2004년

문화재청 직영사업에서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으로 변경

방염제 도포 지침 변경

 - 도포범위 및 횟수 변경

  ․전체 3회, 평방 이하 5회 도포 → 기둥높이 이하 3회 도포

 - 사유 : 방염제 과다 도포로 인한 문화재 훼손 방지

2005~

2006년

방염약제 시험

 - 기간 : ’05.4월~’06.3월

 - 대상 : 다이메폭스Ⅲ, 화이어닉스, KIST, 화이어스톱, 칼라마스터

 - 결과 : 다이메폭스Ⅲ가 내후성 시험에서 자외선에 의한 색변화가 가

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내공성, 방염성, 옥외폭로 등의 시

험에서 단청과의 영향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방염제 도포 지침 변경

 - 도포범위 및 횟수 변경

  ․기둥높이 이하 3회 도포 → 기둥높이 이하 2회 도포

 - 사유 : 2006년 시험에서 도포 횟수와 방염성능이 무관한 것으로 확인, 

도포 횟수 증가에 따라 백화, 박락 등의 문제점 방지

2008년 목조문화재용 방염약제 검정 제도개선 추진

3) 2002년 국감 당시 법에는 관련 규정이 명문화돼 있지 않았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이 ‘무자격자’라는 

지적에 대해 ‘시정하겠다’고 답변한 것을 보면, “보존처리 기술자 또는 보존과학공(보존처리공)을 보유한 자가 

방염제 도포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문화재청의 내규(“방염제 도포사업 입찰 참가자격 조건”)에 명문화

된 형태로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음. 하지만, 문화재청에 이러한 자료를 요청한 결과 “찾지 못했다(없다)”는 답

변만 되돌아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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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염제 도포 사업 현황

ㅇ 위 표에서 살펴 보았듯이 방염제 도포 사업은 25년의 역사를 지닌 사업임. 

ㅇ 그러나, 이 사업은 이처럼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문

제점을 지니고 있는 사업이기도 함.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Ⅲ편에서 자세히 다루

게 될 것이므로 생략함. 

1) 방염제 도포 사업 추진 내역

ㅇ 문화재청 직영 당시 방염사업 추진내역(’00-’03)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음. 

년도 사업내용
사업비

(국비, 천원)

2000(1차) 보물 177 사직단 정문 등 21개소 72동 267,753

2000(2차) 보물 21 당 유인원기공비 등 35개소 90동 365,000

2000(3차) 보물 833 기림사 대적광전 등 3개소 10동 67,500

2001(1차) 국보 63 도피안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등 24개소 69동 262,000

2001(2차) 보물 70 경주 서악리귀부 등 22개소 105동 374,800

2002(1차) 중민 보은 최태하 가옥 등 34개소 141동 347,697

2002(2차) 보물 281 광한루 등 17개소 80동 291,000

2003 사적 132 강화산성 등 37개소 156동 451,174

계 2,426,924

<표> 문화재청 직영 당시 주요 방염제 도포 사업 추진내역(자료 : 문화재청, 일부 편집)

ㅇ 앞서 언급했듯이 2004년부터는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돼 왔고, 주요 실적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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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사업 내용
사업예산(단위 : 천원)

국비 지방비 계

2004 보물 142 서울동묘 등 201,300 201,300 402,600

2005 국보 305 세병관 등 400,000 400,000 800,000

2006 보물 165 오죽헌 등 334,500 334,500 669,000

2007 사적 388 임영관지 등 400,000 400,000 800,000

2008 보물 1 흥인지문 등 400,000 400,000 800,000

계 1,735,800 1,735,800 3,471,600

<표>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변경 이후 방염제 도포 사업 추진내역(자료 : 문화재청, 일부 편집)

ㅇ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방염제 도포 사업에는 국비와 지방비를 모두 합해 연간 8

억 정도의 사업비가 책정되고 있음. 

2) 방염제 약품

ㅇ 방염제 도포 약품은 (주)공신개발의 DimefoxⅢ가 1998년부터 독점 공급되고 있음. 

뒤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약품은 습기를 빨아들이는 흡습성이 강하고, 

단청과 잦은 충돌을 일으키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나, 문화재청의 안

일한 행정으로 인해 현재까지 방염제로 독점공급되고 있음. 

ㅇ 방염제 도포 약품의 변천사는 아래 표와 같음. 

약제명칭 Dimefox-Ⅰ Dimefox-Ⅱ Dimefox-Ⅲ

사용시기 1984~1994. 12 1995. 4 ~ 1997. 12 1998. 7 ~ 현재

외부기관 실험 한국과학기술연구소 KIST, 임업연구원
KIST, 임업연구원, 

국립문화재연구소

<표> 방염제 도포 약품 사용 연혁과 실험 기관(자료 :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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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염제 시공

ㅇ 방염제 도포 사업은 모든 목조문화재마다 6년에 한번 씩 이루어지도록 돼 있음. 이

에 따라 6년이 경과하기 전에 문화재청에서 국고 지원요청을 하도록 권고 공문을 

내려 보내는 방식으로 방염제 도포를 독려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예산 부족 ▲문

화재 관리주체들의 낮은 인식과 열악한 현실적 여건 ▲방염제로 인한 문화재 훼손 

사례의 빈번함 등으로 인해 6년에 한 번 꼴로 방염제 도포가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

도 없지 않음. 

- 시공업자의 자격 요건 -

ㅇ 방염제 도포사업의 시공은 문화재수리업자 중 보존과학업에 등록한 자(업체)4)가 하

도록 돼 있음. 2002년까지는 “보존처리기술자 또는 보존과학공(보존처리공)을 보유

한 자”가 방염제 도포 시공을 할 수 있었으나, 2002년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방염

제 도포사업 입찰참가 자격조건을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음. 

- 무자격 업체의 시공권 불법점유 -

ㅇ 그러나, 뒤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듯이 실제로 많은 시공 현장에서 약품을 독점 

공급하고 있는 (주)공신개발이 시공까지 독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약품 독점으로 

인해 약품을 비싼 값에 살 수밖에 없는 시공업자들이 입찰경쟁에서 낙찰을 받았으면

서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주)공신개발 측에 시공을 넘기고 있는 것이 현실임.

ㅇ 문제는 (주)공신개발이 도포사업을 할 수 없는 법적 무자격자라는 점에 있는데, 이

에 대해서는 바로 뒷부분에서 자세히 다루게 될 것임. 

- 약품 과다 사용 -

ㅇ 방염제 시공에 있어서 또 다른 문제는 방염제 약품의 과다 도포에 있음. 방염제 도

포량은 표준품셈과 설계도면에 따라 측정하는데, 목재가 신제인 경우에는 ㎡당 0.8

ℓ를, 목재가 구제인 경우 ㎡당 1ℓ를 각각 사용하게 돼 있음. 

4) 업체 리스트는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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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그런데, 설계도면이 없을 경우에는 작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 경우 약품 판매 업체

인 공신개발 측에서 도포량을 측정해서 약품을 공급하는데, 이 경우 도포량이 지나

치게 과다할 정도로 측정되고 있음. 

ㅇ 아래 문서는 공신개발 측에서 작성해 도포 업체에 제시한 방염제 도포량 사례 중 

하나임. 

<그림> 공신 측에서 작성, 제시한 도포량 사례

ㅇ 이 문서를 본 관계자들은 단층 다포의 경우 ㎡당 15ℓ를, 2층 다포의 경우 ㎡당 

30.79ℓ를 도포해야 되는 것5)으로 문서를 해석하였음. 

ㅇ 만약 관계자들의 해석이 사실이라면, 권장 도포량의 15배에서 30배에 이르는 막대한 

방염제를 도포한다는 얘기가 됨. 과다 도포로 인한 문화재 훼손 사례가 왜 많은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임. 

5) 기둥과 처마 부분 등 전체 100%를 도포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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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방염제 도포 사업의 문제점

- 방염제 도포 사업 현장 답사 결과 -

1. 방염제 약품의 불완전성과 독점으로 인한 폐해

ㅇ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방염제 약품은 (주)공신개발이 개발, 독점 공

급하고 있는 DimefoxⅢ라는 약품임. 

ㅇ 문화재청에 따르면, 1984년 방염제 도포 사업이 시작된 이래 방염제 약품은 

Dimefox(~1992), DimefoxⅡ(~1996), DimefoxⅢ(~2008 현재)로, (주)공신개발이 

계속해서 독점 공급해 오고 있음. 

<사진> 방염제 약품으로 독점 공급되고 있는 DimefoxⅢ

ㅇ 문화재청에서 처음 방염제 도포 사업이 시작된 것은 1984년이지만, Dimefox에 대

한 최초의 기록이 1971년6)에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Dimefox는 방염, 방충, 

방부 약제로 30년 이상 사용돼 온 약품으로 보임. 

6) 국가기록원 일반기록물, 소장위치 : 부산기록정보센터(관리번호 BA121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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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문제는 DimefoxⅢ라는 방염 약제가 ‘독점’될 만큼 성능이 완벽하지는 않다는 데 있음. 

ㅇ 대부분의 문화재 현장 전문가들은 DimefoxⅢ가 매우 불완전한 약품이라고 지적하고 

있음7). 

ㅇ 2005년 4월부터 1년 간 국립문화재연구소가 DimefoxⅢ 등 5종의 방염제를 대상으

로 실험을 실시한 결과 DimefoxⅢ는 자외선에 의한 색변화가 가장 큰 것으로 확인

되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을 드러냈음. 

ㅇ 물론, 화이어닉스, KIST, 화이어스톱, 칼라마스터 등 비교대상 약품들에 비해 내공

성, 방염성, 옥외폭로 등의 시험에서 단청과의 영향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8)

고는 하지만, 약품 자체의 결함이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로 판명된 상태임. 

ㅇ 무엇보다 당시 실험의 결론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기준’보다는 실험에 참가

한 화공주사 등 세 명의 관계자에 의해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판단에 의해 내려졌다

는 점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에 매우 큰 회의가 들 수밖에 없음. 

ㅇ 2000년 송광사의 불량시공 사례, 2003년 미황사의 불량시공 사례9)10), 그밖에 의원

실에서 국정감사를 준비하기 위해 2박3일간 방문한 수많은 목조문화재들에서 발견

할 수 있었던 불량시공 및 문화재 훼손 사례11)가 이 같은 회의를 가중시키고 있음. 

7) 이는 문화재청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것임. 

8) 문화재청 자료. 

9)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미황사의 경우에는 방염제 도포 이후 법당에 촉촉하게 습기가 차는 바람에 3년

이 넘게 대웅전을 사용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함. 

익산 숭림사 보광전 보물 825 ▲ 모든 조사에서 백태가 끼고 목재가 뒤틀어지며, 단청․

벽화 등의 문양과 색이 퇴색되면서 박락 등 문제 발생

▲ 숭림사 주지 지광스님 인터뷰: 도포이후 단청문양 원형 

잃고 벽화 퇴색, 장식물(철제) 부식, 마루바닥 습기찼다.

붓다뉴스 표본

조사결과

(2001.9.19)

김제 금산사 미륵전 국보 62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 보물 291

부안 개암사 대웅전 보물 292

10) 이와 같은 주요 목조 문화재의 훼손으로 인해 주요 목조 문화재의 상당 부분이 위치해 있는 사찰들의 반발

과 비난이 매우 거센 형편임. 특히 송광사 국사전, 약사전의 훼손 사례와 미황사 등의 훼손 사례와 관련한 

붓다뉴스, 현대불교신문 등의 기사는 주로 참고할 만함. 

11) 이 중에서 문화재청이 인정하고 있는 불량시공 사례는 2000년 송광사 사례가 전부였고, 의원실에 보낸 초기 

자료에도 2000년 이후 불량사례는 없다고 밝혔으나, 불량시공 또는 약품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문화재 훼손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을 하는 쪽으로 돌아선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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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독점 방염제인 DimefoxⅢ 도포로 인한 문제가 이처럼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문화

재청은 당연히 문제점이 개선될 때까지 행정적 조치를 취했어야 함.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은 현재까지 도포 범위를 기둥 이하로 축소하고, 도포회

수를 3회에서 2회로 줄이는 등의 미봉책을 남발하면서 DimefoxⅢ의 독점 공급을 

묵인, 방치해왔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 약품의 사용을 권고하는 식으로 행정을 

펼쳐 왔음. 

ㅇ 문화재청에서 최근에 의원실에 보내온 <방염제 도포 사업>이라는 자료의 일부분을 

그대로 인용하면 다음과 같음.

“우리청은 목조문화재 방염제 도포사업 시 사업지침을 통하여 국립문화재연

구소에서 장기임상실험 및 성능 실험하여 인증한 방염약제 선정․사용토록 하

고 있음.

․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목조문화재용 방염약제를 자체적으로 선정하

여 사용하고 있으나, 신규 개발 약제 사용이 제한됨에 따라 다이메폭스Ⅲ의 

독과점이 유지되고 있음.”

ㅇ 위의 내용에 따르면,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인증한 방염제를 사용토록하고 있는데, 

‘신규개발 약제 사용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다이메폭스Ⅲ의 독과점이 유지되고 있

다”는 것이 결론임. 

ㅇ 이를 다시 해석하면, 문화재청에서 다이메폭스Ⅲ의 독과점을 방치해온 것이 아니라, 

사실상 문화재청이 다이메폭스Ⅲ의 독과점을 유지시켜 왔다는 것이 됨. 

   

ㅇ 문제는 “문화재청이 다이메폭스Ⅲ의 독과점을 유지시켜 왔어야 할 합리적이고 객관

적인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는 데 있음. 

ㅇ 문화재 현장에서 DimefoxⅢ가 독점 공급되면서 ▲약품 성능 개선이 저해되고 ▲다

수의 문화재가 훼손되고 ▲민원이 제기되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했음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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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지속적으로 DimefoxⅢ의 독과점을 유지시켜 온 까닭이 다른 데(?) 있지 않

느냐는 문화재계의 의구심이 합리성을 지닌 듯 보이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임. 

ㅇ 결론적으로 문화재청은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기준으로 목조 문화재를 훼손시킬 수도 

있는 불완전한 약품을 25년 동안이나 독점시켜 온 행정적 과오를 범했다고밖에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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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염제 도포 시공권의 관행화된 ‘불법 점유’로 인한 폐해

ㅇ 전술(前述)했듯이 방염제 약품의 독점은 ▲신약 개발 저해 ▲문화재 훼손 ▲민원발

생 등 여러 가지 폐해를 낳고 있음.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염제 독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과 함께 또 다른 폐해도 

사라지지 않고 있음. 

 

ㅇ 바로 방염제 도포 사업 시공권의 불법 점유로 인한 폐해임. 

 

ㅇ (주)공신개발은 방염제 약품을 독점 공급한다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문화재수리업

자 중 보존과학업으로 등록한 자(업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방염제 도포 

사업 시공권을 불법 점유해 왔으며, 문화재청은 이를 알면서도 묵인, 방조해 왔음.

 

ㅇ (주)공신개발은 약품독점으로 인한 우월적 지위12)를 악용하여 2000년부터 2002년까

지 목조문화재 방염제 도포사업 관련 공개 입찰에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 사업에 

대한 사실상의 독점권을 확보했으며13), 이 사업이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된 

2004년 이후에도 적지 않은 시공현장에서 사실상 불법 시공14)을 맡아왔음15). 

12) 본 의원실의 법적 검토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 거래행

위의 금지) 조항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임. 문화재청에서는 공신개발의 이 같은 행위가 상기 법률에 저촉되는

지 여부를 검토해서 상응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13) 2003년에는 2002년 국감 지적으로 인해 법적으로 입찰 자격이 주어지지 않음에 따라 ‘(주)팜클’이라는 업체가 

시공권을 낙찰 받음. 아래 <표> 참조.

14) 현행 문화재보호법 제27조와 28조에 의하면, 이러한 시공권의 강제 양도 또는 강압에 의한 재하청은 명백히 

불법임. 또한, 이러한 불법 행위는 동법 제114조에 의해 처벌받도록 돼 있음. 

제27조(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 등)④ 수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등을 사용하여 수리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하는 수리업자 등록증 또는 수리업자 

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8.2.29>

제28조(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취소 등)① 시·도지사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

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

여야 한다.<개정 2008.2.29>(중략)

   7.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수리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수리업자 등록증 또는 수리업자 등록수첩을 대여한 경우

   9. 도급받은 공사를 일괄하여 타인에게 하도급(下都給)한 경우

제114조(무자격 수리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제7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무자격자에게 지정문화재를 

수리하게 한 자(중략)

   4.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수리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

나 수리업자등록증이나 수리업자등록수첩을 대여한 자 또는 수리업자의 상호, 수리업자 등록증, 수리업자 

등록수첩 등을 대여받아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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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입찰업체명
대표

자명
주소 입찰결과 입찰사유

참여기술자 

명단

2000

(1차)
공신개발(주) 안00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52-7

유찰, 

공신개발(주) 

수의계약

공정성 

확보

기회 

균등

보존과학공 

839 이00

2000

(2차)
공신개발(주) 안00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52-7

유찰, 

공신개발(주) 

수의계약

〃

2000

(3차)
공신개발(주) 안00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52-7

유찰, 

공신개발(주) 

수의계약

〃

2001

(1차)
공신개발(주) 안00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52-7

유찰, 

공신개발(주) 

수의계약

〃

2001

(2차)
공신개발(주) 안00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52-7

유찰, 

공신개발(주) 

수의계약

〃

2002

(1차)
공신개발(주) 안00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52-7

유찰, 

공신개발(주) 

수의계약

〃

2002

(2차)
공신개발(주) 안00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52-7

유찰, 

공신개발(주) 

수의계약

〃

보존과학공 

2200

박00(2차)

2003 (주)팜클 전00
경기도 안산시 

목내동 402-4
(주)팜클 낙찰 〃

보존과학기술

자 631 이00

 <표> 2000~2003년 목조문화재 방염제 도포사업 관련 공개입찰 내역

ㅇ 위 표에서 2003년의 경우 (주)팜클이라는 업체가 시공권 낙찰을 받았는데, 이는 

2002년 국감에서 무자격 업체에 불법으로 방염제 도포 시공을 맡기고 있다는 지적

이 나온 이후에 취해진 조치임.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 아닐 수 없음. 

15) (주)공신개발은 문화재수리업자 중 ‘보존과학업’에 등록한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약품 독점에 따른 우월적 

지위를 악용, 다수의 현장에서 시공가의 85%를 받는 조건으로 시공을 넘겨받아 방염제를 도포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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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문화재청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공신개발이 시공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다

른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고 있는데, 이 또한 궁색한 변명이 아

닐 수 없음. 당시에는 (주)공신개발 외에도 (주)팜클과 (주)엔가드라는 업체가 있었

음. 또한, 법적으로 자격이 없는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고, 법적으로 자격이 있는 업

체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전자에 시공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입찰 권유를 

해서라도 후자에 시공권을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임. 

ㅇ 어쨌든 이 같은 문화재청의 비호(?)와 약품 독점이라는 무기(?)를 바탕으로 (주)공신

개발은 불법적 시공을 계속해 왔음. 

대표적인 사례 - 숭례문

ㅇ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2004년 방염제를 도포한 숭례문임. 당시 숭례문 방염제 도포 

시공사업은 ‘엔가드’라는 업체가 시공권을 따냈으나, (주)공신개발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 불법적으로 시공권을 넘겨받아 시공함. 

ㅇ DimefoxⅢ의 불완전한 성능16)과 법적 자격조차 갖추지 않은 약품 독점 업체의 이 

같은 불법 시공으로 인해 국보1호인 숭례문에는 기둥과 바닥에만 방염제가 도포됐

고, 발화지점으로 추정되고 있는 서까래 부분에는 방염제가 도포되지 않아 최초 화

재발생 단계에서 화재를 지연시킨다는 방염제 도포 사업의 애초 목적이 전혀 달성

되지 못했음. 

ㅇ 연합뉴스 2월 11일자 "숭례문 `발화추정 지점' 방염도포 작업서 제외됐다" 제하의 

기사에 따르면, 2004년 마지막 도포작업 때 "단청 훼손을 우려해 바닥과 기둥만 도

포했다“는 것을 문화재청이 밝혔다는 내용이 나옴. 

ㅇ 이에 따르면, 단청 훼손 등 방염제의 부작용을 우려해 당시 도포작업에서 제외됐던 

부분이 화재 당시 연기가 집중적으로 발행한 발화지점을 추정되는 곳과 같은 지붕 

아래 부분이었다는 것임. 

16) 단청 손상 등 문화재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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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당시 연합뉴스 기사에 

실린 그림

ㅇ 이를 재해석하면, 숭례문 화재의 적접 원인은 방화지만, 

그에 못지 않은 원인이 불완전한 방염제와 이로 인한 

부분 도포, 그리고 방염제 개발 업체의 불법 시공에 있

다는 점을 알 수 있음. 

ㅇ 한편, 당시 숭례문과 같이 방염제를 도포했던 환구단17)

(사적 157호)의 경우, 의원실에서 현장 답사한 결과 방

염제를 도포한 기둥 이하 부분에서 심한 박락 및 백화

현상이 일어났음을 발견할 수 있었음18). 이로 미루어 

볼 때 숭례문의 단청 역시 박락 및 백화현상이 심했을 

것으로 추정됨. 

ㅇ 결론적으로 문화재청은 위와 같은 현실을 구체적으로 조

사하여 해당 사례들의 문화재 훼손이 가중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약품 독점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주)공신개발을 고발조치하는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17) 원구단이라고도 함. 

18) 뒷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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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적 지원 시스템의 미비 : 부족한 예산과 정책적 무관심

ㅇ 이처럼 불완전한 약품이 독점적으로 사용되고, 이로 인해 여러 가지 폐단들이 생겨

난 것은 근본적으로 문화재 보존과 활용을 위한 국가적 지원 시스템이 미비하기 때

문임. 

ㅇ 특히 태부족인 예산과 당국의 정책적 무관심이 숭례문 화재나 주요 목조문화재의 훼

손으로 이어지고 있음. 

ㅇ 2008년 현재 우리 문화재 예산은 4,278억으로 국가 예산 총액(257조)의 0.17%에 불

과한 실정임19). 

연도별 합계
일반회계

균특회계 비 교
계 인건비 기본경비 사업비

2004년 3,500 3,500 262 110 3,128

2005년 3,415 2,952 285 114 2,553 463

2006년 3,695 3,318 319 131 2,868 377

2007년 3,989 3,580 367 61 3,152 409

2008년 4,278 3,880 403 64 3,413 398

<표> 최근 5년 간 문화재청 예산규모

ㅇ 이 같은 예산규모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해당되는 것20)으로 문화유산의 보존

과 활용을 위한 국가적 지원과 관심이 매우 낮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음.

ㅇ 이처럼 문화재 예산이 지나치게 적은 것도 문제지만, 이처럼 과소(過少)한 문화재 

19) 이처럼 문화재청 예산이 적은데도, 이명박 정권은 이 예산을 더 줄였음. 정말로 기가 막힌 노릇임. 정부가 확

정해서 국회로 송부한 2009년도 문화재청 전체 예산은 4,214억원으로, 올해에 비해 오히려 64억원이나 더 줄

었음. 2009년도 정부 전체 예산이 6.5% 증가한 것에 비춰 볼 때, 이렇게 문화재청 예산이 오히려 삭감된 것

을 어떻게 해석해야 좋을지 참으로 난감하지 않을 수 없음. 

20) 2004년 기준 문화재 예산 총액은 3,500억원.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최하위권인 29위

로, 미국 2조3600억(1위), 독일 2조2700억(2위), 일본 2조1800억(3위) 등과 비교했을 때 약 3.6배나 적은 액

수임. 기관별 구체 예산 현황은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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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중에서 목조문화재 방염제 도포 사업 예산이 0.1% 정도인 4억(지방비 포함 총 

8억)에 불과하다는 것은 더 큰 문제라 아니할 수 없음. 

ㅇ 이처럼 적은 예산으로 150개에 해당되는 국보 및 보물급 목조문화재21)와 수 천 개

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목조 문화재 모두에 6년에 한번 씩 방염제를 도포한다는 

것은 부실 약품, 부실공사의 문제를 처음부터 안고 가는 것이나 다름없음. 

21) 

구  분 합 계 국  보 보물

목조문화재(국보, 보물) 150 22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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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장과 괴리된 무사안일 탁상공론 문화재 행정

ㅇ 방염제 도포 사업이 이처럼 많은 문제를 내포한 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문화

재청의 “현장과 괴리된 무사안일 탁상공론 행정”도 한 몫을 했다고 판단됨. 

ㅇ 문화재청의 현재 인력 상황은 열악한 수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함. 그러다 보니 새로

운 방염제 약품 개발이나, 현장 지도감독은 꿈에도 못 꿀 수밖에 없는 실정임. 이처

럼 문화재청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열악한 실정에서 현장 지향적 행정을 바란다는 

것 자체가 애초부터 무리가 있음. 

ㅇ 더구나, 대부분의 문화재 보존 업무가 지자체로 이양되어 현장 지도감독 등이 지자

체 소관이 됨에 따라 문화재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해도 문화재청과 지자체가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실정임. 

ㅇ 방염제 도포 사업 같은 문화재 안전과 직결된 사항은 현장 지도감독이 매우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안전관리 정책의 사각지대가 되어 버렸음. 숭례문 화

재 참사도 이러한 현실과 무관하지 않음. 

ㅇ 현장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방염제 과다 도포 ▲시공권 불법 점

유 ▲시공 후 단청 등 문화재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민원 등을 통해 문제제

기가 이뤄져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없고, 심지어 이런 문제가 있는지조차 파악하

지 못하는 등 문제가 누적돼 온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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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 답사 결과

1) 부석사 무량수전의 경우

ㅇ 국보 제18호로 지정된 부석사 무량수전의 경우, 2004년에 방염제를 도포하였음. 

ㅇ 무량수전은 단청이 없는 목조로 돼 있는데, 방염제 도포가 시공된 지 4년 정도가 지

난 현재 사진 1, 2, 3과 같이 방염제 도포로 생겼을 것으로 추정되는 얼룩과 백화현

상이 나타나고 있음. 

<사진1> 방염제로 인해 훼손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무량수전 처마의 모습 1

(제공 :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이하 같음)

ㅇ 빼어난 경관과 유구한 역사로 인해 대중적 사랑을 받고 있는 국보 18호 무량수전의 

가치를 생각할 때 문화재청 차원의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대목임22).

22) 이와 관련해서 문화재청의 관계자는 이러한 얼룩 및 백화현상이 방염제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이미 시인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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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 방염제로 인해 훼손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무량수전 처마의 모습 2

ㅇ 아래 사진 3의 경우 지붕 밑 목재가 부분적으로 심하게 얼룩져 있음을 알 수 있음. 

<사진3> 방염제로 인해 훼손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무량수전 처마의 모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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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묘 명륜당의 경우

ㅇ 보물 141호로 지적돼 있는 문묘의 경우에는 2005년에 방염제를 도포한 것으로 기록

돼 있음. 

ㅇ 그런데, 3년여가 지난 현재 시점에서 아래와 같이 명륜당 기둥에 백화현상이 나타나

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음. 

<사진1> 방염제로 인해 훼손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문묘(보물 141호) 명륜당의 바깥기둥 모습 1

ㅇ 뿐만 아니라, 아래 사진과 같이 단청에 심하게 얼룩이 지고, 단청이 뜨는 박락

현상이 생겼음을 목격할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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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 방염제로 인해 훼손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문묘(보물 141호) 명륜당의 바깥기둥 모습 2

ㅇ 문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종로구청 관계자(서울 문묘 현장담당 공무원 신00)

에 따르면, 방염제를 도포한 전각과 그렇지 않은 전각의 단청 색깔 차이가 많

이 난다고 함. 

ㅇ 이에 따르면, 문묘에는 명륜당을 비롯, 대성전 등 10여 개의 전각이 있는데, 

2005년에 방염제를 도포한 곳은 명륜당과 대성전 등 2개의 전각임. 

ㅇ 그런데, 이 두 전각의 단청 색과 다른 전각의 단청색이 다르고, 유독 이 두 전

각의 단청에 훼손이 많이 간 것을 볼 때, 방염제 도포에 의한 것이 아닌가 추

정하고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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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3> 방염제로 인해 훼손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문묘(보물 141호) 명륜당의 바깥기둥 모습 3

ㅇ 아래 사진의 기둥에서도 심한 박락현상이 엿보이고 있음. 

<사진4> 방염제로 인해 훼손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명륜당 바깥기둥 모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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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구단의 경우

ㅇ 사적 제157호로 지정돼 있는 환구단의 경우, 2004년에 (주)공신개발이 불법적으로 

방염제를 도포하였는데,23) 아래와 같이 기둥 곳곳에서 백화 및 박락현상으로 보이

는 현상이 목격되고 있었음. 

<사진1> 방염제로 인해 훼손된 듯 한 환구단(사적 147호)의 기둥 모습 1

ㅇ 현장 방문 당시 종로구청에서 관계자들이 나왔으나, 방염제 도포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것이 없었음. 

ㅇ 그러나, 전문가들에게 현장 사진을 보여준 결과, 방염제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알아

보기 위해 보다 전문적인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의견을 얻을 수 있었음. 

23) 이 때 숭례문도 같이 도포가 진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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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 방염제로 인해 훼손된 듯 한 환구단(사적 147호)의 기둥 모습 2

ㅇ 특히 아래 사진의 경우 방염제로 인한 박락현상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음. 

<사진3> 방염제로 인해 훼손된 것으로 추정되는 환구단(사적 제157호)의 기둥 표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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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주사(화성)의 경우

ㅇ 국보 120호로 지정된 범종이 있는 용주사는 2006년에 대웅보전(경기지방문화재 제

35호) 등에 대한 방염제 도포가 이루어졌음. 

ㅇ 당시 관련 사진을 검토한 결과 DimefoxⅢ를 도포한 것이 확인되었고, 현장 방문에

서 사진 1, 3와 같이 방염제 도포로 인해 훼손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둥과 단청을 

발견할 수 있었음. 

<사진1> 방염제로 인한 훼손 가능성이 엿보이는 용주사 대웅보전의 기둥

<사진2> 용주사 앞 주차장에 쌓여 있는 Dimefox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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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3> 방염제로 인해 훼손된 듯 한 용주사 대웅보전(경기지방문화재 제35호)의 단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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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원 화성행궁의 경우

ㅇ 사적 3호이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수원화성은 방염제 도포 사업에 있어서 그

나마 비교적 모범적인 사례였음. 

<사진> 화성 행궁 내부에 방염제를 도포하는 모습 1(제공 : 수원시)

ㅇ 수원시는 화성행궁의 주요 전각들에 대한 방염제 도포 시공을 하면서 도포 당일날 

일기(日氣) 여건, 습도, 도포량 등을 모두 고려했고, 도포 당시에도 도포 지침을 지

키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사진을 일일이 찍어 남겨놓는 등 모범적으로 방염

제 도포 사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ㅇ 이런 까닭에 2004년에 방염제를 도포한 화성행궁에서는 방염제로 인한 백화현상이

나, 박락현상이 거의 목격되지 않았음. 또한, 방염제 도포의 고유 목적인 ‘발화 지연’ 

효과를 높이기 위해 문지방 창호지와 천정에까지 도포를 하는 등 철저한 방재를 위

해 노력한 흔적이 목격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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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화성 장안문 내부에 방염제를 도포하는 모습 (제공 : 수원시)

<사진> 방염제를 도포한 이후에도 상태가 양호한 화성행궁 봉수당 기둥의 모습

ㅇ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위 사진과 같이 단청의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지니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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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염제의 불완전성으로 인한 부분적 피해는 불가피해 보였음. 

아래 사진과 같이 방염제 도포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심한 백화현상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음24). 

<사진> 심한 백화현상으로 보이는 현상이 발생한 화성행궁 화령전의 기둥모습

ㅇ 또한, 아래 사진 1, 2와 같이 방염제에 의한 것일 것으로 추정되는 단청 얼룩현상이 

단청 곳곳에서 목격되기도 했음. 

ㅇ 사진 1은 전체 모습, 사진 2는 부분 모습을 각각 촬영한 것임. 

24) 전문가들마다 이 사진에 대한 견해는 조금씩 달랐음. 어떤 전문가는 방염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둥 밑에 

있는 숯과 염분에 의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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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 얼룩현상이 발생한 화성행궁 단청의 모습 1

<사진2> 얼룩현상이 발생한 화성행궁 단청의 세부 모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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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미황사(해남)의 경우

ㅇ 방염제 도포로 인해 가장 피해가 극심한 곳은 해남의 미황사였음. 

ㅇ 보물 947호로 지정된 미황사 대웅전은 2000년에 방염제를 도포한 이후 축축한 습기

로 인해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법회를 열지 못할 정도의 큰 고통을 받았다고 함. 

ㅇ 해남 달마산 중턱에 자리 잡아 멀리 바다가 보이는 미황사는 습기가 많은 사찰임에

도 불구하고, 방염제를 과다 도포해 아래 사진과 같이 대웅전 곳곳이 멍들어 있었음. 

<사진> 방염제로 인해 미황사 대웅보전의 문고리가 심하게 부식된 모습

ㅇ 아래 사진 1, 2는 3년이 넘는 세월 동안 흐린 날만 되면 걸레로 물기를 닦아 내야 

했을 정도로 극심한 피해를 입었던 미황사 대웅전 내부의 단청 사진으로, 방염제를 

도포한 아랫 부분과 방염제를 도포하지 않은 윗 부분의 단청 상태가 확연하게 차이

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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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 방염제로 인한 습기로 인해 심하게 훼손된 미황사 대웅보전의 내부 모습

ㅇ 뿐만 아니라, 사진 아랫 부분에서 볼 수 있듯이 습기로 인해 목재 곳곳이 시커멓게 

썩은 흔적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음. 

<사진2> 방염제로 인해 심하게 훼손된 미황사 대웅보전 내부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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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선암사(순천)의 경우

ㅇ 보물 제395호(삼층석탑), 보물 제400호(승선교) 등이 있는 태고종 본산 선암사는 

2007년에 방염제를 도포했음. 

ㅇ 방염제 도포 이후 아래와 같이 단청이 부분적으로 떨어져 나가고, 변색되는 등의 문

제가 발생했다는 것이 사찰 관계자의 전언임. 

<사진> 방염제로 인해 단청이 떨어져 나간 것으로 보이는 선암사 대웅전 기둥의 모습 1

<사진> 방염제로 인해 단청이 떨어져 나간 듯 보이는 선암사 대웅전 기둥의 모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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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선암사의 경우 최근 10여 년 간 100억 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입돼 대대적인 보수, 

복원 공사를 했는데, 아래 사진과 같이 곳곳에 비가 새고, 나무가 썩는 등의 부실공

사로 몸살을 앓고 있었음. 

<사진> 잘못된 복원공사로 인해 비가 새어 곳곳이 시커멓게 썩은 선암사 대웅전의 모습

ㅇ 사찰 관계자에 따르면, 순천시의 일방통행식 행정과 문화재 보수 공사의 부실함이 

맞물려 엄청난 문화재 재앙에 시달리고 있다고 함. 

ㅇ 당시 현장을 방문한 바에 의하면, 선암사 곳곳의 보수 공사는, 방염제 시공 문제를 

떠나서 문화재청 차원의 조사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부분이 엿보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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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방염제 도포 사업 개선을 위한 방안

1. 방염제 신약 개발을 위한 지원 필요

ㅇ 앞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독점 공급되고 있는 방염제 DimefoxⅢ는 흡습성이 지나치

게 높고, 단청과의 부조화로 인해 문화재를 훼손시키는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 

ㅇ 이로 인해 방염제 도포 범위와 횟수가 제한되는 등 방염제 도포 사업의 고유목적이 

무의미해지고 있음. 

ㅇ 따라서 문화재청은 보다 성능이 우수한 방염제를 개발하기 위해 예산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ㅇ 이를 위해서는 카이스트, 소방방재청, 소방검정공사, 문화재청(문화재연구소) 등이 

다자 컨소시움을 구성해서 다개년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음. 

ㅇ 예를 들어 문화재청을 중심으로 여러 주체들이 협조시스템을 만들어 3개년 동안 

20~30억 정도의 예산으로 신약 개발을 위해 노력한다면, 약품의 불완전성 문제와 

약품 독점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될 수도 있다는 판단임. 

ㅇ 다른 한편으로, U-IT 신기술을 이용한 목조 문화재 방재 시스템 전면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특히 지난 7월에 지식경제부에서 선정, 지원키로 한 “u-월정사 문화재 

방재시스템25)”과 같은 사례가 성공적으로 끝날 경우, 사찰 방재 정책을 전향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25) 이 사업은 사찰건축 등 중요 문화재에 일어날 수 있는 화재를 u-IT(USN 등) 첨단기술을 통해 막기 위한 시

스템구축 검증사업임. 불교신문 2008.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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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염제 도포 사업 예산 확대

ㅇ 현재 방염제 도포제 예산은 문화재청 전체 예산의 0.17%에 채 미치지 못하는 4억 

원(지방비 포함 8억 원)에 불과함. 

ㅇ 이 정도의 예산으로는 국보 22점, 보물 128점을 포함해 기 천 점에 이를 것으로 추

정되는 목조 문화재 전체의 방염제 도포 예산으로는 지나치게 적다는 것이 문화재 

현장의 대체적인 의견임. 

ㅇ 더구나 지자체의 경우 예산이 열악한 곳도 많아 방염제 도포 주기인 6년이 지나도 중

요 목조 문화재에 대한 방염제 도포 사업 예산을 수립하지 못하는 곳도 없지 않음. 

ㅇ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방염제 도포제 사업 예산을 지금보다 두 배 이상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ㅇ 특히 보물급 이상 주요 목조 문화재에 대한 방염제 도포 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반

드시 현장에 감독관이 파견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이를 위한 예산배정도 포

함돼야 할 것임. 

ㅇ 문화재청 예산이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0.2%에 미치지 못하는 적은 예산임을 감안

할 때, 단위 사업에 한꺼번에 획기적인 예산 증액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점진적 예

산확대를 꾀하는 것도 가능한 방법이나, 방염제 약품의 문제점과 이로 인한 폐해 등

의 심각함, 숭례문 사태의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예산 확대는 매우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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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염제 도포 사업 관련 정책 시스템의 전면적 정비

ㅇ 방염제 도포 사업은 현장과 괴리된 채 안일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우리 문화재 

행정의 현주소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만함. 

ㅇ 약품 성능의 불완전성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적지 않은 점,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됐

음에도 불구하고 6년이 넘게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은 점, 업체의 독점과 그에 따른 

횡포로 적지 않은 현장의 불만이 누적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시급히 이 사업을 정상

화시키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업무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으로 요청됨. 

ㅇ 특히 신약 개발을 위한 기반 마련, 사업 지침의 세밀한 재정비 등을 통해 방염제 도

포 사업이 ▲좋은 성능의 약품으로 ▲발화 지연 및 화재 확대 방지라는 고유의 사

업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염약제 검정 및 인증을 

통해 약품 제공업체 및 시공업체들끼리 선의의 경쟁이 이뤄지도록 유도하며 ▲엄정

한 도포사업 지침에 맞춰 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목조 문화재 보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ㅇ 특히 사후약방문이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사업지침을 약품의 성능과 현장 실정에 맞

게 세밀히 보완할 필요가 있음. 

ㅇ 더불어, 다만 몇 년 간이라도 현장에 대한 지독 감독이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함으로

써 제2, 제3의 숭례문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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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정책 제언

ㅇ 마지막으로 지난 2000년(송광사 국사전, 약사전 훼손)부터 2002년 국정감사 지적에 

이어 2008년 국정감사 지적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방염제를 도포한 보물급 이상

의 중요 목조 문화재의 현황을 전문가들과 함께 조사하고, 피해사례를 파악하여 적

절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함. 

ㅇ 특히 2002년에 국감에서 문제가 지적됐고,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현장에서 문제가 

야기됐으며, 적지 않은 민원이 공식/비공식적으로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수 년 간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은 점으로 미뤄볼 때, 저간의 사업 과정에서 어떤 불법이나 

편법이 있었는지도 면밀히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ㅇ 특히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문화재청이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업체가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하도록 방치한 점, 또한 이 업체가 “독적규제 및 공

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것으로 보이는 행위를 하도록 현장에서의 관리감독

을 소홀히 한 점 등임. 이에 대한 자체 감사와 행정적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

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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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론) 흰개미 방충제의 경우

ㅇ 흰개미는 지층 밑과 나무 등에서 활동하며, 나무 나이테의 부드러운 부위를 파먹음

으로써 문화재에 피해를 주고 있음. 현재까지 종묘 기둥이 흰개미로 인한 피해를 당

하는 등 적지 않은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ㅇ 더욱이 흰개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식하면서 문화재를 파괴하기 때문에 흰

개미가 목격되는 시점에서는 이미 문화재가 상당부분 파괴된 상태라고 볼 수 있음. 

ㅇ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문화재청에서도 흰개미 방충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음.

 

년도 사업내용 사업비(국비)

2000 보물 177 수덕사 대웅전 등 7동 92,900,000

2001 보물 21 은해사거조암 영산전 등 9동 71,938,240

2002 보물 833 통영충렬사 경충재 등 8동 74,800,000

2003 국보 63 장곡사상대웅전 등 14동 164,841,000

<표> 방충(훈증)사업 추진내역(’00-’03, 자료 : 문화재청)

ㅇ 현재 국내에서 흰개미 방충제에 대한 검정기준 및 지침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

인데, 문화재청에서는 방충제의 성능 검토 및 인증 약제의 사용을 통한 주기적 목조

문화재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향후 검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음.

ㅇ 목조문화재의 흰개미 피해 방제를 위해 적용하는 방제방법은 아래 표와 같이 훈증처

리, 목부재 방충방부처리, 토양처리, 군체제거시스템 등 4가지인데, 이 중 토양처리 

방식은 환경오염에 대한 테스트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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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방법

 구분
훈증처리  

목부재 

방충방부처리 
토양처리 군체제거시스템

처리방법

 목조물을 전체

 피복 후 훈증제

 투입

 목부재의 약품

 함침, 도포, 살포  

 처리

 목조물의 기단부 

 나 주변 토양에 

 살충제 주입

 목조물 주변에

 설치

사용약품

 메틸브로마이드

 와 에틸렌옥사

 이드 혼합가스

 우드키퍼 A*
 비펜스린*

 (Bifenthrin)

 센트리콘시스템*

 등  

특이사항

 단기간 유지,

 후속 방제처리 

 필수

 장기간 유지

 (10년 이상)
 6년 정도 유지

 흰개미 군체제거

 (처리기간 : 

 6~12개월이내)

처리시기  5~6월, 8~9월  3~10월  5~6월, 8~9월  3~11월

<표> 흰개미 피해 방제를 위한 방충처리 방법(자료 : 문화재청)

* 우드키퍼 A, 비펜스린(Bifenthrin), 센트리콘시스템은 현재 독점적으로 공급되고 있음. 제품 다변화가 필요해 보임. 

ㅇ 현재 토양처리에 사용되는 약품의 주요성분은 비펜스린으로서, 비펜스린은 미국 환

경보호청(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 등록된 약제(EPA 

Reg. No. 279-3206)로서 매우 낮은 수용성으로 인해 눈이나 우수에 의하여 손실되

는 비율이 매우 낮고 지하수에 유입되는 양이 적으며 식물에 독성이 거의 없는 것

으로 확인된 약제임.

ㅇ 흰개미 방제 시공방법과 흰개미 방제를 위해 문화재청에서 테스트한 약품성능실험 

테스트 결과는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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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방법 약품명 회사명 비고

목재 방충방부처리

Woodkeeper Ⅱ (주)한켐 2000년 실험

Dimefox Ⅲ 공신개발 〃

Xylamon - 〃

Xylamon TR - 〃

Xyladecor - 〃

Consolan - 〃

Woodkeeper A (주)한켐 2001년 실험

흰개미 군체제거 

처리
Sentricon system 다우아그로사이언시스 2000-2001년 실험

<표> 흰개미 방제 약품성능 테스트 결과(자료 : 문화재청)

ㅇ 2000년과 2001년에 실험한 결과 Xylamon TR이라는 약품의 성능이 가장 우수한 것

으로 드러남. 당시 문화재청은 Xylamon TR이 방충제로 타당한 지 추후 추가적인 

실험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했으나, 7년 여가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Woodkeeper 

A가 독점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이에 대한 책임있는 해명이 필요함. 

ㅇ 더구나 방충제의 경우 도포 주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데, Woodkeeper A의 약품효

과가 10년 정도 지속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방충제 도포 주기를 정하는 등 도포 지

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ㅇ 방충제 문제도 방염제와 마찬가지로 목조 문화재 안전관리 및 보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추후 지속적으로 다룰 의제라고 판단됨. 

ㅇ 특히 방염제의 사례로 볼 때, 약품의 성능에 대한 지속적 테스트와 신약 개발 노력,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충사업 시스템 마련과 사업 지침 마련, 방충제 사업 실시 사

례에 대한 구체적 조사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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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문화재청 기관별 예산현황(2003~2008년)

(자료 : 문화재청, 단위 : 억원)

기 관 명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합    계 3,383 3,500 3,415 3,695 3,989 4,278

일반회계 3,383 3,500 2,952 3,318 3,580 3,880

본

청

 행정지원과 139 158 180 208 220 236

 정책홍보관리관실 541 1,855 1,625 1,812 1,752 1,954

 문화재정책국 403 406 172 272 260

 사적명승국 504 111 68 118 140

 문화유산국 2,322 219 243 451 492 520

소  계 3,002 3,138 2,565 2,711 2,854 3,110

문

화

재

기

관

 국립문화재연구소 233 183 190 261 358 398

 한국전통문화학교 72 92 105 141 155 139

 국립고궁박물관 96 94 97

 국립해양유물전시관 23 29 27 39 47 56

 현충사관리소 27 28 28 32 32 44

 세종대왕유적관리소 17 18 25 26 28 27

 칠백의총관리소 9 11 12 12 12 9

소  계 381 362 387 607 726 770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0 463 377 409 398

본

청

 문화재정책국 0 433 29 75 63

 사적명승국 0 30 348 334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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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도
등록연도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소속기술자

서

울

08 04-01-0002 불교중앙박물관소속

성보보전연구소

이00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1

보존처리기술자 1043 정00

훈증공         4777 김00

보존처리공     3375 김00

08(경기도 

이전업체)*

04-01-0003 (주)팜클 정00  서울 강남구 개포동 

163-5

보존처리기술자  983 조00

훈증공         4348 이00

보존처리공     4366 심00

인

천

03.9.29 04-04-0001 한국종합방제(주) 이00  인천 중구 항동7가 

1-11

보존처리기술자  295 이00

훈증공         4344 문00

훈증공         4018 정00

훈증공         4019 김00

보존처리공     4350 최00

보존과학공     1215 이00

경

기

00.2.28 제2호 (주)엔가드 한00  경기 안성시 대덕면 

무능리 32

보존처리기술자  785 채00

훈증공         4021 황00

보존처리공     4384 김00

세척공         3355 한00

표구공          952 박00

08.4.8 04-10-0003 발해문화재(주) 이00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419-12

보존처리기술자 1044 홍00

훈증공         4346 최000

보존처리공     4373 최00

충

북

08 04-12-0001 중원문화재보존 김00  충북 보은 속리산면 

북암리 327-9

보존처리기술자 없음

(영업정지중)

훈증공         4020 김00

보존처리공     3626 이00

08 04-12-0002 비산문화재 이00  충북 보은 보은읍 

성종리 214-2

보존처리기술자  631 이00

훈증공         3357 최00

보존처리공     2439 류00

표구공         1746 박00

전

남

06.4.6 04-15-0005 경담문화재보존

연구소**

김00  전남 나주시 봉황면 

유곡리 산 117번지

-

07.1.23 04-1500-16 우리문화재

보존연구소

이00  전남 영광군 대마면 

월산리 323

보존처리기술자 3735 정00

보수기술자     3625 강00

훈증공         4774 한00

보존처리공     4780 구00

세척공         4770 노00

07.7.10 04-1500-07 (주)씨앤티** 이00  전남 나주시 봉황면 

유곡리 177

보존처리기술자 1045 송00

훈증공         4345 윤00

08.5.2 04-15-0008 (주)해성문화재

보존

김00  전남 순천시 서면 

지본리 425-3

보존처리기술자  987 김00

훈증공         1291 김00

보존처리공     4385 하00

<부 록 2>

문화재수리업자 보존과학업 현황

(자료 :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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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도
등록연도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소속기술자

경

북

06.2.21 04-16-0001 (주)한경문화재

보존

김00  경북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 426-16 201호

보존처리기술자 1126 허00

훈증공         4022 김00

보존처리공     3370 현00

08.4.7 04-16-0002 신라보존과학

연구소

정00  경북 경주시 성건동 

1-16

보존처리기술자  700 정00

훈증공         3356 유 0

보존처리공     4388 최00

경

남

07.2.16 04-17-0002 서진문화유산

(주)

김00  경남 김해시 장유면 

삼문리 576-7

보존처리기술자  460 김00

훈증공         4347 김00

보존처리공     4389 전00

07.7.6 제4호 예담문화재(주) 박00  경남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 181-3 204호

보존처리기술자  632 박00

훈증공          835 박00

보존처리공     3374 김00

보존처리공     4802 황00

보존처리공     4803 김00

* (주) 팜클은 2000년 개업, 2004년 휴업, 2007년 재개업(경기도), 2008년 서울로 이전한 업체임. 

** 경담문화재보존연구소와 (주)씨앤티는 (주)엔가드의 자회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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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종목 번호 문화재명 소재지

1 국보 1 서울숭례문 서울  중구 남대문로4가 29

2 국보 13 무위사극락전 전남  강진군 성전면 월하리 1174 무위사

3 국보 14 은해사거조암영산전 경북  영천시 청통면 신원리 622 은해사 

거조암

4 국보 15 봉정사극락전 경북  안동시 서후면 태장리 901 봉정사

5 국보 18 부석사무량수전 경북  영주시 부석면 북지리 148 부석사

6 국보 19 부석사조사당 경북  영주시 부석면 북지리 148 부석사

7 국보 49 수덕사대웅전 충남  예산군 덕산면 사천리 산4-1 수덕사

8 국보 50 도갑사해탈문 전남  영암군 군서면 도갑리 8 도갑사

9 국보 51 강릉객사문 강원  강릉시 용강동 58-1

10 국보 52 해인사장경판전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 해인사

11 국보 55 법주사팔상전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 209 법주사

12 국보 56 송광사국사전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송광사

13 국보 62 금산사미륵전 전북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39 금산사

14 국보 67 화엄사각황전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12 화엄사

15 국보 223 경복궁근정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1 경복궁

16 국보 224 경복궁경회루 서울  종로구 세종로 1 경복궁

17 국보 225 창덕궁인정전 서울  종로구 와룡동 2-71 창덕궁

18 국보 226 창경궁명정전 서울  종로구 와룡동 2-1 창경궁

19 국보 227 종묘정전 서울  종로구 훈정동 1-2 종묘

20 국보 290 통도사대웅전및금강계단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83 통도사

21 국보 304 여수진남관 전남  여수시 군자동 471

22 국보 305 통영세병관 경남  통영시 문화동 62-1

1 보물 1 서울흥인지문 서울 종로구 종로6가 69

2 보물 55 봉정사대웅전 경북  안동시 서후면 태장리 901 봉정사

3 보물 141 서울문묘

<대성전,명륜당,동무,서무,삼문>

서울  종로구 명륜동3가 53

4 보물 142 서울동묘 서울  종로구 숭인동 238-1

5 보물 143 개심사대웅전 충남  서산시 운산면 신창리 11-5 개심사

6 보물 145 용문사대장전 경북  예천군 용문면 내지리 391 용문사

7 보물 146 관룡사약사전 경남  창녕군 창녕읍 옥천리 292 관룡사

8 보물 147 밀양영남루 경남  밀양시 내일동 3940

9 보물 161 정수사법당 인천  강화군 화도면 사기리 467-3 정수사

<부 록 3> 

국보 및 보물 목조문화재 현황

(자료 :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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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보물 162 장곡사상대웅전 충남  청양군 대치면 장곡리 15 장곡사

11 보물 164 청평사회전문 강원  춘천시 북산면 청평리 675

12 보물 165 강릉오죽헌 강원  강릉시 죽헌동 201

13 보물 177 서울사직단정문 서울  종로구 사직동 1-59

14 보물 178 전등사대웅전 인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635 전등사

15 보물 179 전등사약사전 인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635 전등사

16 보물 180 신륵사조사당 경기  여주군 북내면 천송리 282 신륵사

17 보물 181 장곡사하대웅전 충남  청양군 대치면 장곡리 15 장곡사

18 보물 182 안동임청각 경북  안동시 법흥동 20

19 보물 183 강릉해운정 강원  강릉시 운정동 256

20 보물 209 회덕동춘당 대전  대덕구 송촌동 192

21 보물 210 도산서원전교당 경북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 680

22 보물 211 도산서원상덕사부정문및사주토

병

경북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 680

23 보물 212 관룡사대웅전 경남  창녕군 창녕읍 옥천리 292

24 보물 213 삼척죽서루 강원  삼척시 성내동 9-3

25 보물 214 강릉문묘대성전 강원  강릉시 교동 233

26 보물 242 개목사원통전 경북  안동시 서후면 태장리 888 개목사

27 보물 263 송광사하사당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송광사

28 보물 272 장수향교대성전 전북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254-1

29 보물 281 광한루 전북  남원시 천거동 77-1

30 보물 289 피향정 전북  정읍시 태인면 태창리 101-2∼6

31 보물 290 선운사대웅전 전북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500 선운사

32 보물 291 내소사대웅보전 전북  부안군 진서면 석포리 268 내소사

33 보물 292 개암사대웅전 전북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714 개암사

34 보물 299 화엄사대웅전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12 화엄사

35 보물 302 송광사약사전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송광사

36 보물 303 송광사영산전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송광사

37 보물 306 안동양진당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724

38 보물 308 풍남문 전북  전주시 완산구전동 2가 83-4

39 보물 322 관덕정 제주  제주시 삼도1동 983

40 보물 350 도동서원강당사당부장원 대구  달성군 구지면 도동리 35

41 보물 356 무량사극락전 충남  부여군 외산면 만수리 116 무량사

42 보물 374 율곡사대웅전 경남  산청군 신등면 율현리 1034

43 보물 383 돈화문 서울  종로구 와룡동 창덕궁

44 보물 384 홍화문 서울  종로구 와룡동 창경궁

45 보물 385 창경궁명정문및행각 서울  종로구 와룡동 2-27

46 보물 394 나주향교대성전 전남  나주시 교동 32-3

47 보물 396 흥국사대웅전 전남  여수시 중흥동 17

48 보물 399 홍성고산사대웅전 충남  홍성군 결성면 무량리 492

49 보물 402 팔달문 경기  수원시 팔달구팔달로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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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보물 403 화서문 경기  수원시 장안구장안동 25-2

51 보물 408 쌍계사대웅전 충남  논산시 양촌면 중산리 21 쌍계사

52 보물 411 무첨당 경북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181

53 보물 412 향단 경북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135

54 보물 413 독락당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1600-1

55 보물 414 충효당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656

56 보물 434 범어사대웅전 부산  금정구 청룡동 546 범어사

57 보물 442 관가정 경북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150

58 보물 448 봉정사화엄강당 경북  안동시 서후면 태장리 901

59 보물 449 봉정사고금당 경북  안동시 서후면 태장리 901

60 보물 450 안동의성김씨종택 경북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280

61 보물 457 예천권씨종가별당 경북  예천군 용문면 죽림리 166

62 보물 475 안동소호헌 경북  안동시 일직면 망호리 562

63 보물 500 쌍계사대웅전 경남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207 쌍계사

64 보물 521 숭렬당 경북  영천시 성내동 9-2

65 보물 528 청풍한벽루 충북  제천시 청풍면 물태리 산6-20

66 보물 553 예안이씨충효당 경북  안동시 풍산읍 하리 1리 189

67 보물 554 태고정 대구  달성군 하빈면 묘리 638

68 보물 583 전주객사 전북  전주시 완산구중앙동 3가1

69 보물 608 위봉사보광명전 전북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위봉사

70 보물 616 영천향교대성전 경북  영천시 교촌동 46-1

71 보물 662 화암사우화루 전북  완주군 경천면 가천리 1078

72 보물 663 화암사극락전 전북  완주군 경천면 가천리 1078

73 보물 664 안심사대웅전 충북  청원군 남이면 사동리 217 안심사

74 보물 730 불영사응진전 경북  울진군 서면 하원리 122 불영사

75 보물 790 은해사백흥암극락전 경북  영천시 청통면 치일리 549

76 보물 800 마곡사영산전 충남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567 마곡사

77 보물 801 마곡사대웅보전 충남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567 마곡사

78 보물 802 마곡사대광보전 충남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567 마곡사

79 보물 803 선운사참당암대웅전 전북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605 선운사

80 보물 804 정혜사대웅전 전남  순천시 서면 청소리 711

81 보물 805 북지장사대웅전 대구  동구 도학동 620

82 보물 809 경복궁자경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1 경복궁

83 보물 812 경복궁근정문및행각 서울  종로구 세종로 1 경복궁

84 보물 813 창덕궁인정문 서울  종로구 와룡동 2-71 창덕궁

85 보물 814 창덕궁선정전 서울  종로구 와룡동 2-71 창덕궁

86 보물 815 창덕궁희정당 서울  종로구 와룡동 2-71 창덕궁

87 보물 816 창덕궁대조전 서울  종로구 와룡동 2-71 창덕궁

88 보물 817 창덕궁구선원전 서울  종로구 와룡동 2-71 창덕궁

89 보물 818 창경궁통명전 서울  종로구 와룡동 2-1 창경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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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보물 819 덕수궁의중화전및중화문 서울  중구 정동 5-1 궁중유물전시관

91 보물 820 덕수궁함녕전 서울  중구 정동 5-1 궁중유물전시관

92 보물 821 종묘영녕전 서울  종로구 훈정동 2-1 종묘

93 보물 823 석남사영산전 경기  안성시 금광면 상중리 508 석남사

94 보물 824 청룡사대웅전 경기  안성시 서운면 청룡리 28 청룡사

95 보물 825 숭림사보광전 전북  익산시 웅포면 송천리 5 숭림사

96 보물 826 귀신사대적광전 전북  김제시 금산면 청도리 81 귀신사

97 보물 827 금산사대장전 전북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39 금산사

98 보물 830 불갑사대웅전 전남  영광군 불갑면 모악리 8 불갑사

99 보물 832 성혈사나한전 경북  영주시 순흥면 덕현리 277 성혈사

100 보물 833 기림사대적광전 경북  경주시 양북면 호암리 419 기림사

101 보물 834 대비사대웅전 경북  청도군 금천면 박곡리 794 대비사

102 보물 835 운문사대웅보전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1789 운문사

103 보물 836 대적사극락전 경북  청도군 화양읍 송금리 256 대적사

104 보물 915 법주사대웅전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 209 법주사

105 보물 916 법주사원통보전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 209 법주사

106 보물 947 미황사대웅전 전남  해남군 송지면 서정리 산247 미황사

107 보물 1120 양산신흥사대광전 경남  양산시 원동면 영포리 268 신흥사

108 보물 1183 미황사응진당 전남  해남군 송지면 서정리 산247 미황사

109 보물 1201 불영사대웅보전 경북  울진군 서면 하원리 122 불영사

110 보물 1243 완주송광사대웅전 전북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569 송광사

111 보물 1244 완주송광사종루 전북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569 송광사

112 보물 1293 계룡산중악단 충남  공주시 계룡면 양화리 산8

113 보물 1300 해인사홍제암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21 홍제암

114 보물 1307 능가사대웅전 전남  고흥군 점암면 성기리 369

115 보물 1310 나주불회사대웅전 전남  나주시 다도면 마산리 999

116 보물 1311 순천선암사대웅전 전남  순천시 승주읍 죽학리 802

117 보물 1402 소수서원문성공묘 경북  영주시 순흥면 내죽리 151-2

118 보물 1403 소수서원강학당 경북  영주시 순흥면 내죽리 151-2

119 보물 1461 범어사조계문 부산  금정구 청룡동 543

120 보물 1523 불국사석조 경북  경주시 진현동 15 불국사

121 보물 1532 조선효종영릉재실 경기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산83-1

122 보물 1563 대구동화사대웅전 대구광역시  동구 도학동 35

123 보물 1568 상주양진당 경북  상주시 낙동동 승곡리 214-3

124 보물 1569 돈암서원응도당 충남  논산시 연산면 임리 74

125 보물 1570 청송대전사보광전 경북  청송군 부동면 상의리 200

126 보물 1574 봉암사극락전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 원북리 485

127 보물 1575 성주향교  대성전,명륜당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예산리 131

128 보물 1576 직지사대웅전 경상북도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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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04

보물1 흥인지문 지반보강,  

안전진단,정밀실측 등

840,000 360,000 1,200,000 1221-211-4

12(01)

자치단체

자본보조
보물161 정수사  법당 법당  보수 210,000 90,000 300,000

보물209 동춘당 사랑채등  보수 63,000 27,000 90,000

보물214 강릉문묘대성전 문묘대성전제방지붕보수,

동서무바닥보수,대성전

단청보수,명륜당후면마루보수

140,000 60,000 200,000

국보51 강릉객사문 객사문해체보수 140,000 60,000 200,000

보물803 참당암대웅전 대웅전해체보수 300,000 128,571 428,571

보물292 개암사대웅전 대웅전지붕보수 210,000 90,000 300,000

보물414 충효당 좌익랑,사랑채,일각문  보수 175,000 75,000 250,000

보물475 소호헌 소호헌,정자,대문채

배수시설

140,000 60,000 200,000

보물790 은해사백흥암

극락전

극락전  보수 84,000 36,000 120,000

보물181 장량수급제패지 도난방지  시설 교체 14,000 6,000 20,000

보물 583 전주객사 해체보수 348,796 - 348,796 1221-211-4

04(00)

직영사업
보물 830 불갑사대웅전 해체보수(종도리) 29,664 - 29,664

보물 826 귀신사대적광전 해체보수 464,670 - 464,670

보물 500 쌍계사대웅전 해체보수 1,594,429 - 1,594,429

보물 322 제주  관덕정 해체보수 733,066 - 733,066

보물 915 법주사대웅전 해체보수 1,157,434 - 1,157,434

계 7,636,630

20

05

보물 423 석남사 영산전 해체보수

실측조사

200,000 85,714 285,714 1211-211-4

12(01)

자치단체

자본보조
보물 213 죽서루  죽서루보수, 토지매입 800,000 342,857 1,142,857 

보물 803 참당암  

대웅전

해체  보수 300,000 128,571 428,571 

보물 

1244

송광사종루 종루단청     

35,000 

    

15,000 

    

50,000 

보물 833 기림사  

대적광전

산자  이상 해체 보수 140,000 60,000 200,000 

<부 록 4>

2004~2008년 목조 문화재 예산현황(개 · 보수현황)

(자료 : 문화재청,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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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비
예산과목

국비 지방비 계

보물 182 안동임청각 안채,  사주문, 담장 보수 371,000 159,000 530,000 

보물 553 예안이씨  

충효당

안채,  사랑채 계단기단 

보수

70,000 30,000 100,000 

보물836 대적사극락전  극락전보수    

160,000 

    

68,571 

   

228,571 

보물 

1402

소수서원  

문성공묘

단청     

42,000 

    

18,000 

    

60,000 

보물 

1403

소수서원  

강학당

단청     

68,000 

    

29,143 

    

97,143 

보물 835 운문사  

대웅보전

연목  이상 해체 보수 1,968,800 - 1,968,800 1211-211-4

04(00)

직영공사보물 915 법주사대웅전 해체보수 1,600,502 - 1,600,502 

보물 826 귀신사대적광전 해체보수 370,125 - 370,125 

국보 17 부석사조사당 연목 이상 해체 보수 266,975 - 266,975 

국보 304 여수진남관 마루보수 135,603 - 135,603 

보물 322 제주관덕정 해체보수 1,076,161 - 1,076,161 

보물 143 개심사 대웅전 도리 이상 해체 보수 737,580 - 737,580 

20

06

보물 142 서울동묘 서무 산자 이상 해체 보수 91,000 39,000 130,000 1211-211-4

12(01)

자치단체

자본보조

보물 141 서울문묘 서무  기와, 벽체, 창호 보수 59,500 25,500 85,000 

보물 1 흥인지문 서북옹성  지반보강 500,000 214,286 714,286 

국보 1 숭례문 바닥복원

일본식담장철거

700,000 300,000 1,000,000 

보물 350 도동서원강당

사당

사당,  강당 기단 보수 105,000 45,000 150,000 

보물 178 전등사  

대웅전

마루  보수 35,000 15,000 50,000 

보물 802 마곡사  

대광보전

기와고르기,  내부 천장 등 84,000 36,000 120,000 

보물 608 위봉사보광명전 벽화  보존처리 35,000 15,000 50,000 

국보 56 송광사  

국사전

외부고색단청,  회벽 보수 100,000 42,857 142,857 

보물 475 안동소호헌 대문채,사주문,담장  정비 50,400 21,600 72,000 

보물 306 안동양진당 안채,사랑채,행랑채  번와 357,000 153,000 510,000 

보물 553 예안이씨  

충효당

안채  대문간 산자이상 해체 

보수

56,000 24,000 80,000 

보물 394 나주향교 

대성전

산자 이상 해체 보수 288,090 - 288,090 2720-211-4

12(01)

복권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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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 500 쌍계사대웅전 해체보수 1,315,870 - 1,315,870 1211-211-4

04(00)

직영사업
보물 143 개심사대웅전 도리이상 해체보수 340,740 - 340,740 

보물 322 제주 관덕정 해체보수 556,106 - 556,106 

보물 835 운문사 

대웅보전

연목 이상 해체 보수 564,172 - 564,172 

20

07

보물 141 서울문묘 동무 산자 이상 해체 보수 210,000 90,000 300,000 7133-462-3

30(03)

자치단체

자본보조

보물 142 서울동묘 정전,동무해체보수(지붕해체

후보수범위확정)

중문기단보수

700,000 300,000 1,000,000 

보물 423 석남사  

영산전

단청 70,000 30,000 100,000 

보물 408 쌍계사  

대웅전

대웅전기둥수지처리

마루등보수

105,000 45,000 150,000 

보물 356 무량사극락전 극락전산자이상해체보수

향적당도리이상해체보수

630,000 270,000 900,000 

보물 290 선운사  

대웅전

대웅전  창호 보수 21,000 9,000 30,000 

국보 62 금산사  

미륵전

미륵전  벽화 보존처리 210,000 90,000 300,000 

보물 608 위봉사  

보광명전

우물마루  보수 28,000 12,000 40,000 

보물 396 흥국사  

대웅전

지붕보수 70,000 30,000 100,000 

보물 412 향단 행랑채,  안채 부분보수 63,000 27,000 90,000 

보물 553 예안이씨  

충효당

안채  산자 이상 해체 보수 70,000 30,000 100,000 

국보 305 통영세병관 경내배수로정비(160m)

통제사비군보호책정비(L=51

m,H=40㎝)

세병관기둥수지처리보완및기

단부정비

    

91,000 

    

39,000 

   

130,000 

　 보물 322 제주 관덕정 해체보수     

89,650 

 -     

89,650 

7133-461-4

20(03)

직영사업　 보물 500 쌍계사대웅전 해체보수    

114,380 

 -    

114,380 

　 보물 143 개심사대웅전 도리이상 해체보수     

22,779 

 -     

22,779 

　 보물 835 운문사 

대웅보전

연목 이상 해체 보수    

799,263 

 -    

799,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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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물 322 제주 관덕정 경관조명설치    

178,120 

 -    

178,120 

20

08

보물 

1461

범어사조계문 박석제거 21,000  9,000  30,000  1339-462-3

30(03)

자치단체

자본보조
보물 805 북지장사대웅전 대웅전  해체보수 300,000 128,571 428,571 

보물 209 회덕동춘당 동춘당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정비공사

500,000 214,286 714,286 

보물 402 팔달문 팔달문  보수 설계비 100,000 42,857 142,857 

보물 824 청룡사대웅전 대웅전  보수 설계 100,000 42,857 142,857 

국보 55 법주사팔상전 계단보수 28,000 12,000 40,000 

보물 916 법주사원통보전 외부단청 112,000 48,000 160,000 

보물 356 무량사극락전 극락전  보수 210,000 90,000 300,000 

보물 662 화암사우화루 우화루  보수설계 38,500 16,500 55,000 

보물 308 풍남문 건물보수,  옹성 및 포루 

재시공

35,000 15,000 50,000 

보물 394 나주향교대성전 명륜당  양익헌 보수, 

대성전 보수

294,000 126,000 420,000 

국보 304 여수진남관 진남관  및 망해루 단청 350000 150000 500000

국보 304 여수진남관 기단부  및 초석,석주,화대 

보존처리

35,000 15,000 50,000 

국보 304 여수진남관 활주보수 28,000 12,000 40,000 

보물 442 관가정 기단바닥  및 석축, 배수로 

보수

25,000 10,714 35,714 

보물 306 안동양진당 대문채  보수, 화장실 개축 140,000 60,000 200,000 

보물 448 봉정사화엄강당 화암당  강당보수 105,000 45,000 150,000 

보물 449 봉정사고금당 고금당  보수 70,000 30,000 100,000 

보물 475 안동소호헌 화장실  개축 및 담장 보수 70,000 30,000 100,000 

보물 553 예안이씨충효당 안채보수 35,000 15,000 50,000 

계 3,709,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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